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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 감사담당관-1059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감사관

등록일자 2019. 02. 08

박원제 박광현 김종학

전결 2019. 2.

8.

결재일자 2019. 02. 08
김용승

공개구분 비공개 (5)

협조자

규제개혁법무담당

관
김명준

행정규칙(국토교통부 공익신고

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

규정 등 2건) 개정

주요 검토사항

정 책 중 요 도 보통

민원 · 갈등 가능성 낮음

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

홍보대책 필요성

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
낮음

서민생활 관련성 낮음

공익신고자의 신고 편의 제고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
신고 접수 ·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과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
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.

국 토 교 통 부
감 사 담 당 관

행정규칙(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2건)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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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개정배경

ㅇ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․예규 등

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의거 존속기한 설정

- 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․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,

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신고서 민원실 비치․
활용,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이 신고하는

방법을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편의 제고

- 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Ⅱ. 주요 개정내용

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․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가.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3년(2022년 6월 30일)으로 설정(제22조)

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가. 공익신고서 비치 및 문맹자 등의 신고방법 마련(안 제10조의2 신설)

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,

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 공익신고자를 위하여

신고서의 대리 작성 근거를 마련함

나. 법률에서 정한 신고내용 및 벌칙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(안

별지 제1 · 2 · 4 · 5 · 7 · 8 · 9 · 10호 서식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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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 공익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

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서,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, 대표

신고자 선정서 등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재하도록 하는 한편,

공익신고자 보호 ·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에 강화된 현행 벌칙

규정을 반영함

다.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3년(2022년 6월 30일)으로 설정(안 제34조

신설)

Ⅲ. 향후계획

ㅇ 훈련번호 채번 등 절차를 거쳐 개정 및 시행

-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개정내용 통보 및 철저 이행요청

붙임 : 행정규칙 개정안 각 1부. 끝.


